
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4. 12. 24.>
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

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서남 60도 동 3해리 반의 점, 함경북

도 경흥군 난도 고정 남동 1해리의 점, 함경북도 부령군 화단 남동 1해리의

점,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 남동 1해리의 점,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진 암불

정동 1해리의 점을 거쳐 경성군 어즉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

2. 함경북도 경성군 어즉단에서 함경북도 명천군 운문대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

3. 함경북도 명천군 무수단에서 명천군 강면 이도 동쪽 끝 남동 1해리의 점, 함

경북도 성진군 유진단 남동 1해리의 점, 함경북도 성진군 영대봉 남동 1해리의

점, 함경남도 이원군 남도 고정 남동 2해리의 점, 함경남도 이원군 황단단 남

동 3해리의 점, 함경남도 북청군 마양도 영어단 남동 3해리의 점, 함경남도 함

흥군 외양도단 남동 3해리의 점, 그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통천군 국도 고정

에 이르는 선과 함경남도 덕원군 고도 고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통천군 난도

고정 북동 2해리의 점에 이르는 선의 교회점 및 강원특별자치도 통천군 난도

고정 북동 2해리의 점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원단에 이르는 선 안

의 해역

4.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원단에서 양양군 옹진단 정동 1해리의 점, 강원특별

자치도 강릉시 주문진단 정동 1해리의 점,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정동단 정

동 1해리의 점,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 정동 1해리의 점, 경상

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해리의 점, 경상북도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

점, 경상북도 영덕군 이산포 북쪽 끝 정동 1해리의 점,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

대보면 장기갑 정동 2해리의 점,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정동 10해리의 점,

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 남동 8해리의 점,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

정,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,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

점,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,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정남

6해리의 점,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

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

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(이하 이 표에서 "가점"이라 한

다),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

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

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(이하 이 표에서 "나점"이라 한다), 전라남도

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,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,

전라남도 영광군 안마군도 횡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, 전북특별자치도 군



산시 어청도 고정 정서 6해리의 점,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, 인천광

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,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,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

도,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천면 매노리 남서돌각을 차례

대로 연결한 선("가점"과 "나점"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

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) 안의 해역

5.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

※ 비고: 별도 1 참조


